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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안준설행위에 따른 연안준설토의 활용 및 처분에 관련된 현 체계 및 법적 기준의 고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제도상 연안준설토는 활용과 처분의 기준을 준설

토사유효활용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매립이 완료된 투기장을 부지로써 활용함으로서 처분과 활용

의 개념이 모호하다. 또한 준설토의 매립재활용에 있어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연안준설토

의 토양특성, 기준항목의 차이, 실험방법의 차이 등을 고려해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만 현행의 유효활용기준은 매립재 활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매

립재 활용을 위한 용도구분이 필요하며, 둘째, 인체위해성을 고려한 2단계 체계의 기준농도를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연안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시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파악과 저

감대책을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연안준설토, 매립,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 해양환경영향평가, 마산만

Abstract : In relation to the utilization and disposal of dredged sediment caused by coastal dredging
project, we diagnosed the status of legal standard and system,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
Dredging costal sediment distinguished the usage and the disposal by the Standard for the Beneficial
Usage of Dredged Sediment. The site where disposal has been completed could be used as a site for
developmental project. In case of the usage of dredged sediment for reclamation, we found that the
adaptation of the Standard for Beneficial Usage of Dredged Sediment is appropriate for reclam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soil, the differences of variables, and the distinction of standard
analysis methods. The current the Standard for Beneficial Usage of Dredged Sediment requires the
improvement with the usage of dredging coastal sediment in the following. First, the Standard needs

Research Paper

환경영향평가 Vol. 24, No. 5(2015) pp.444~455      J. Environ. Impact Assess. 24(5): 444~455(2015)
http://dx.doi.org/10.14249/eia.2015.24.5.444

ISSN  1225-7184

Corresponding Author: Hyuntaik Oh,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Tel: +82-10-7760-7302    E-mail: ohtek@korea.kr
Received: 6 July, 2015. Revised: 16 September, 2015. Accepted: 30 September, 2015.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공유수면매립, 골재채

취, 광물채취, 항만건설, 어항건설, 연안정비 등의 다

양한 연안이용 및 개발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

한 행위를 시행함에 앞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환경

관리법」에 의거한 해역이용협의제도와 해역이용영향

평가제도가 200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해

양수산부, 2014).

다양한 연안이용 및 개발행위 중에서 준설은 항만

의 유지와 관리, 항로개척 및 보수, 오염해역의 정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안

준설토가 발생하고 있다. 준설을 통해 발생된 토사의

처리는 대규모 투기장을 마련하여 단순투기 및 매립

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준설은 해양처분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량의 대폭감축을

위하여 2006년부터 투기허용품목을 축소, 투기허용

기준 강화, 해양투기 허용총량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

으며 총량기준으로 2006년 900만m3, 2009년 500만

m3, 2011년 400만m3, 2013년 120만m3 으로 단계별

로 감축하고 있다(한국어촌어항협회, 2013). 향후 연

안준설토의 외해투기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해양환경관리

법상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며(한국어촌어항협회, 2013), 이에 따

라 투기장을 통한 처리량은 더 많아 질 것으로 판단

된다. 현행상 수저준토사유효활용기준을 만족시키는

토사는 활용가능하며(해양수산부, 2013a),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토사에 대해서는 폐기물로서 호안

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해양수산부,

2013b). 하지만 연안준설토와 관련하여 활용과 처분

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적용되어야 할 법적 근거도 명

확하지 않아 연안준설토 처리를 두고 이해당사자간

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이대인 등, 2011).

연안준설토는 그 자체가 높은 유기물을 가지고 있

고, 특히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다양성,

현존량 등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연안준설토를

생물이 섭취하면 연안준설토에 포함된 중금속 등 오

염물질은 생태계내에서 어류를 포함한 고등생물로

축적될 수 있다. 또한 해저로 가라앉은 연안준설토는

해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

가 필요하다(Stronkhorst et al., 2003; Zimmerman

et al., 2003).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안준설토와 해

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연안

준설토의 처리를 두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은 계속

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기준제시 등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준설과 관련된 연구로는 우

리나라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에 대한 현황 진

단(엄기혁 등, 2009),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

해양환경평가 개선방안(이대인 등, 2009), 연안준설

사업에 따른 해양수질 및 퇴적물 영향평가 개선방안

(김영태 등, 2013) 등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제도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연안준

설토의 현황 및 마산만의 사례를 살펴보고 준설 행

위에 대한 현행 처리 과정 및 법적기준의 비교·분

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연안준설토와 관

련된 해역이용협의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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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clude the standard of the discrimination for reclamation. Second, the current Standard is
necessary to be divided by two levels, it needs to be mitigated considering human health risk.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mitigation plan
near coastal dredging area.
Keywords : Dredged Coastal Sediment, Reclamation, Masan Bay, Standard for the Beneficial Usage

of Dredged Sediment,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I. 현 황

1. 준설 및 처리현황

우리나라는 자연적, 지리적 여건이 협소한 관계로

해양공간 개발 및 해상로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윤길림과 조홍연, 2002), 이에 따라

준설을 통한 항로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연

안준설에 따른 우리나라의 연도별 준설토 발생량 및

준설면적은 Figure 1과 같다.

1998년에 약 610만 m3의 연안준설토가 발생한 이

후 발생한 연안준설토는 33,046만 m3에 이르며, 연

평균 약 2,360만 m3의 연안준설토가 발생하였다. 준

설면적은 1998년~2012년 동안, 최소 204만 m2, 최

대 1,366만 m2에 이르며, 연평균 795만 m2의 면적이

준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평균 917 만

m2의 면적이 준설되어 1,897만 m3 이상의 연안준설

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항로준설, 항

만준설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된다.

발생한 연안준설토는 활용 또는 투기를 통해서 처

리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준설토

의 양은 많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2001~2008년 동

안에 발생한 전체준설토양 72,945만 m3 중에서 투기

장을 통해 처리된 양은 64,880만 m3으로 전체 연안

준설토발생량의 약 88.9%를 차지하였고, 외해투기

를 통해 처리된 양은 3,342만 m3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연안준설토를 투기장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기혁 등,

2009). 시기적인 차이로 현재의 연안준설토의 처리

비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해양을 통한 연안준

설토의 처분을 지양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기장을 통

한 연안준설토의 처리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

단된다.

2. 마산만의 현황 및 사례분석

준설토의 처리를 두고 현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마산만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산만은 반폐쇄성 해역

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이 외해로 나가지 못하고 저층

에 계속 쌓이는 물리적 특성 보인다. 해역 상류에 위

치한 도심지역에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연안오염총량제가 도입되

어 일반인과 시민단체의 준설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

은 지역이기도 하다.

마산항 제2항로 확장 준설공사는 저수심 구간 준

설을 통한 통항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준설면적과 준설량은 각각 127,989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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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annual amount and area of dredged sediment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Statistics Korea)



와 392,327m3으로 계획되어 있다. 발생 준설토는 펌

프준설선을 이용하여 항내 서항지구 투기장으로 투

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Figure 2).

마산만의 준설과 관련하여 표면적으로 나타난 쟁

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공섬 형태의

투기장에 준설토를 투기하는 행위는 준설토의 활용

용도로 명시된 유효활용기준을 적용하여야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준설토는 투기할 수 없다는 입장

이 있다. 해역이용협의시 제시된 준설토 분석결과,

납은 준설구역 3개 지점 중 1개 지점에서 기준값(45

mg/kg)을 초과한 46.31mg/kg로 측정됐고, 비소는

3개 지점중 2개 지점에서 기준값(18mg/kg)을 초과

한 19.60mg/kg, 20.60mg/kg이 검출되었다. 둘째,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시 준설토의 투기장

투기에 따른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

았기에 부실평가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은 해수욕

장, 해안복원 등을 위한 기준이며, 납과 비소 등 준설

토에 함유된 중금속이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법적

기준 내에 있어 투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양환

경보전법상의 토양우려기준에 따르면 구리는 450

mg/kg, 비소 75mg/kg, 납 600mg/kg, 아연 900

mg/kg, 카드뮴 12mg/kg 이다. 이는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이 구리 60mg/kg, 비소 18mg/kg, 납

45mg/kg, 아연 180mg/kg, 카드뮴 1.5mg/kg에 비

해 상당히 높은 수지에 해당한다. 또한, 부실 보고서

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추가실험과

공정관리에 따른 오염물질확산을 최소화 할 계획이

라고 제시하였다.

III. 연안준설 및 준설토 처리의 문제점

진단

1. 투기장 투기행위에 대한 개념의 혼동

준설토의 활용 및 처분과 관련한 처리 절차를 적용

가능한 기준, 즉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 해양배

출기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

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도식화하였다(Figure 3).

일반적으로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준설토와 처분 대상이 되는 준설토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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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verview of study site



분된다. 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토사에 대해서는 해수

욕장의 양빈, 습지 등 해안의 복원, 인공섬의 조성,

어장개선사업,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의 개발시 공

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가능하다(해양수산부, 2013a).

반면, 활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토사에 대해서

는 폐기물로서 호안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

어 있다(해양수산부, 2013b).

준설토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외해투기시에는 해양

배출처리기준이 존재하여 이 기준을 만족하는 토사

에 대해서만 정해진 해역투기장소 즉, 서해 병해역,

동해 병해역, 동해 정해역에 투기가 가능하다. 해양

투기의 포괄적 평가체제인 런던협약 96의정서의 채

택에 따라 투기목적의 해양이용을 점차 축소하고 있

어 오염정도에 따라 투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오염퇴적물을 최종처리 이전에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처리 단계 계획이 필요하며,

현재 발생하는 대부분의 준설토는 투기장을 통한 투

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

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해양오염퇴적물을 물리·화학·생물학적으로 가공

하여 오염 정도를 감소시킨 후 재활용하거나 기 조성

된 육상이나 해역 매립지 또는 새로이 조성된 육상이

나 해역 매립지에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준설토 처리절차에 따르면 서항

지구에 준설토를 투기하는 행위는 활용이 불가능한

준설토사에 대한 처분의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

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부지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매

립재로서 활용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체제는 준설

토사 유효활용기준에 따라 활용가능한 토사와 활용

불가능한 토사로 구분이 된 이후에 활용불가능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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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BUL: Dredged Sediment Beneficial Use Level, bMCSIRL: Marine Contaminated Sediment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Level,
cODL: Ocean Disposal Level

Figure 3.  Procedure of coastal dredged sediment



사에 대해서 호안을 설치한 후 투기를 통해서 다시

부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활용과 처분의 개념이 모

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준설토를 투기장에 투

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립재로서의 활용으로 볼 것

인지, 오염준설토에 대한 처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2. 준설토 활용을 위한 적용 기준

준설토 활용을 두고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혼동이

있다. 마산만 사례에서와 같이 사업자는 준설토의 투

기적합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제시한 반면, 시민단체는 준

설토사유효활용기준을 제시하였다. 새만금 호소 및

외해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활용과 관련하여 환경

부(2012)의 보고서에서는 “오염준설토를 「토양환경

보전법」 상의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새만금 호소내·

외의 준설 대상 물질”로 정의하고, “매립토를 용지 조

성지역에 매립이 가능한 새만금 호소내 또는 외해에

서 준설한 오염되지 않은 토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립재의 기준으로 토양환경법상의 우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준은 적용되는

실험방법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유효활용기준

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완전분해법을 이용

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전함량분석법을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완

전분해법이 전함량분석법에 비해 높은 추출효율을 가

진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두 기준사이에는 기준값에

있어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두 기준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서 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 토양오염우려기

준(1지역)과 마산만 준설토의 중금속 항목 중에서 비

교 가능한 항목을 표준화하여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

다(Figure 4). 마산만의 경우는 정점 3지점에서 나타

난 최대값을 이용하였다. Figure 4에서 나타나듯이,

유효활용기준이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낮게 설정되

어 있다. 즉, 상대적으로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준설토유효

활용기준에 비해 구리 7.5배, 비소 4.1배, 납 13.3배,

아연 5배, 카드뮴 8 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마산만의 경우와 같이 유효활용기준을 적용할 시에

는 기준을 초과하여 매립재로서 재활용이 불가능하

지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시에는 기준을 만

족하여 매립재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대상을 두고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

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준

설토 활용을 위한 적용기준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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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beneficial use level to soil pollution warning level



3.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 문제점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 지난 2010년 해저준설

토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호안을 설치하여

투기하거나, 오염도 기준에 충족하는 준설토사의 경

우 해수욕장 양빈, 항만공사용 재료로 활용토록 마련

되었다. 이후 오염도 기준과 상관없이 화산활동 등

자연적 토양특성에 기인한 토사는 추가 자료 확인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하지만, 활용을 고려한 기준 수치에 대한 추가 구분

이나 단계별 활용 기준치에 대한 추가 보완 없이 아

직까지 하나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

나의 기준치 제시는 마산만의 경우처럼 조금이라도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준설토는 활용되지 못하고 처

분의 대상이 된다. 준설토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

이고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활용기준의 보완

이 필요하다.

4. 준설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시의 문제점

앞선 마산만의 사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시 준설

토의 투기장 투기에 따른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아 부실평가라고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상으로는 준설사업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와 투기

장건설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준설사업의 경우에는 준설에 따른 부유사 및 침퇴

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저감방안을 평가하고 이후 준설토 적치에 따른 유

해곤충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15). 준설토 투기장 공사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시

에는 투기장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을 평가하고 있을 뿐 운영시 즉, 투기장에 준설

토를 투기하는 행위에 따른 주변해역의 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산만 사례의 경우,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된 실시

설계 및 해역이용협의는 기 완료된 상태이고, 적법한

절차와 평가로 이루어진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투기

장 주변해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준설토의 투

기에 따른 투기장 주변해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IV. 연안 준설 및 준설토 처리의 개선방안

1. 투기장 투기행위에 대한 개념 정립

준설토 처리 절차를 살펴본 결과 유효활용기준 이

하의 토사를 투기장에 투기하는 행위를 활용으로 볼

것인지, 처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상으로는 투기장으로 투기되

는 준설토는 매립재로서의 활용 개념이 아니라 오염

준설토사의 처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염된

준설토라고 하더라도 투기장으로 투기하는 준설토를

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

해서, 앞선 사례와 같이 투기장에 준설토를 투기하는

행위는 유효활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

라 만족시키지 못한 준설토를 처분하는 행위로써 적

법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투기가 완료된 투

기장에 대한 이용계획을 살펴보면(Table 1), 전체투

기장면적 3,083.8m2 중에서 항만부지로 1,121.2m2,

친수공간으로 902.9m2 산업단지 등의 기타용도로

201.0m2 의 면적이 계획되어 있어, 전체투기장 중

93.5%에 해당하는 면적이 부지용도로 이용될 계획

이며(윤길림과 김한선, 2011), 해역이용협의시에 투

기장을 계획함과 동시에 토지이용계획을 같이 수립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하

는 행위는 처분의 개념이 아니라 매립재로서의 활용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오염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하였을 경우 부산신항의 사례와 같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기장의 호안을

통해서 용존성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기장의 투기

를 활용의 개념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준설토의 매립

재 활용을 위한 기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판단

된다.

2. 준설토 활용을 위한 적용 기준 확립

해양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립재로 활용할 경

우 토양오염우려기준과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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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두 기준에 대해 기준항목별로 살펴보면,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니켈 등의 중금속은 두

기준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크롬은 차이가 있다. 토

양오염우려기준에는 6가크롬을 제시하고 있으나 준

설토사유효활용기준은 총크롬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에는 TN, TP 와 같은

영양염류 항목과 총 PAH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반

면,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

라클로로에틸렌 항목에 대한 기준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TN 과 TP가 유효활용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은 2006년에 발생한 진해 신항만 준설투기장의 높은

유기물 함량에 따른 깔따구의 증식으로 문제가 발생

함에 따른 것으로 판된된다(해양수산부, 2007). 그리

고 tPA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의 포함

여부는 대상물질이 물에 쉽게 용해되어 해저에서 퇴

적물에 잔존할 가능성이 낮은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환경부, 2012).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완전분해법을 이용하

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전함량분해법을 이용하고 있

다. 완전분해법은 질소, 과염소산, 불소산을 이용해

서 대상오염물질을 분해하며(해양수산부, 2013c), 전

함량분해법은 염산과 질산을 이용하여 분해한다(환

경부, 2013). 오다연 등(2011)에 따르면, 하나의 퇴적

물을 대상으로 완전분해법과 전함량분해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 중금속별 전분해농도 대 완전분해

농도비가 하천퇴적물의 경우 38.4%에서 82.9%, 호

소퇴적물의 경우 30.6%에서 66.5%의 범위로 전분해

보다 완전분해방법으로 퇴적물시료를 전처리하였을

때 중금속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전처

리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값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조사항목과 조사방

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마산만 사례처럼,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 측정값을 바탕

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해양에서 발생하는 연안준설토의 처리 및 활

용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분석 및 기준 적용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의 개선방안

현재의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 하나의 농도기

준값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활용적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Figure 5). 다시 말해서 양빈, 해안의 복원, 인공섬

의 조성, 어장개선사업,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의

개발시 공사용 재료의 기준이 하나로 동일하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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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us of use plan for land disposal area(Yoon and Kim, 2011) (Unit: 10,000 m2)

Authority Total area
Use plan

Port Waterfront Industrial Unplanned
Yeosu RO&FA 1,133.7 0.0 292.0 841.7 0.0
Incheon RO&FA 677.0 97.0 563.0 17.0 0.0
Busan RO&FA 643.0 643.0 0.0 0.0 0.0
Gunsan RO&FA 323.0 122.0 0.0 0.0 201.0

Pyungtaek RO&FA 160.0 160.0 0.0 0.0 0.0
Mokpo RO&FA 100.0 58.3 41.7 0.0 0.0
Daesan RO&FA 38.1 38.1 0.0 0.0 0.0
Donghae RO&FA 6.2 0.0 6.2 0.0 0.0
Pohang RO&FA 2.8 2.8 0.0 0.0 0.0

Total 3,083.8 1,121.2 902.9 858.7 201.0
Percentage 100.0 36.6% 29.0% 27.9% 6.5%



된 기준농도도 하나로 제시되어 있어 조금이라도 기

준을 초과하게 되면 활용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는 연안준설토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여 자원의 낭비

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준설토의 유효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준설토와 관련된 법적기준, 즉 해양환경기준의 퇴

적물기준, 해양배출기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

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농도를 살펴보

면 해양환경기준은 생태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

상되는 주의기준과 생태영향이 발현된 개연성이 매

우 높은 관리기준으로 구분되어 있고, 해양배출기준

은 해양 배출이 불가능한 1기준과 해양배출이 가능한

2기준, 그리고 그 사이는 생태독성평가를 통한 정밀

평가를 통해서 배출 허용여부를 재결정하게 된다. 해

양오염퇴적물기준 역시 1기준, 2기준과 같이 두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기준농도의 제시는

준설토의 자원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윤길림과 정우섭(2008)에 따르면, 항만준설토사

유효활용을 위한 오염도 평가 연구에서 오염도가 높

은 준설토사의 경우 준설토사를 경량골재, 벽돌 및

시멘트에 의한 고형화 등으로 가공하여 처리 및 활용

하거나, 인간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하

충진재 등으로 활용하여 유효활용을 가능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노출정

도를 고려하여 연안준설토의 활용을 증가시키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염물질의 위해도는 노출정도에 따라서 크게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빈, 연안복원, 어장개선사업

등과 같은 생태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과 건설용 재료

또는 매립재로서의 활용을 위한 기준을 구분하여 2단

계 체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준설토

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활용을 확대할 수 있으

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준설토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큰 틀

에서 접근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현재

의 유효활용기준을 노출정도를 고려한 2 단계 기준

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어떤 기준과 항목을 고려할지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서는 퇴적물과 관

련된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과 해외기준과의 비

교, 우리나라 준설토의 배경농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안 투

기장에 투기된 모든 준설토가 재활용된다고 전제하

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기 후 재활용 계획이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투기 후 재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재활용계획이 없는 경우는 단순 투기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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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UL: Dredged Sediment Beneficial Use Level
Figure 5.  Improvement on dredged sediment beneficial use level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

4. 해역이용협의시의 문제점 개선방안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해역이용협의시에는 준설단

계, 이송단계, 처분단계로 구분되어 행위에 대한 영

향 및 저감대책을 평가하고 있다.

처분은 투기장 또는 해양을 통해서 처분하게 되는

데, 해양배출의 경우에는 준설토의 해양처분에 따른

해역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투기장을 통해서 투기할 경우에는

주로 준설행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을 뿐, 투

기에 따른 주변해역의 영향 파악에 대한 평가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투기장에 오염준설토 투기시 투기장 주변

해역으로의 침출수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연

안준설토는 그 자체가 유기물함량이 높고, 특히, 중

금속 또는 유해물질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호안을 통해 유출될 경우 생태계 내에서 어류

를 포함한 고등생물로 축적될 수 있다.

Bocchetti et al.(2008)는 항로지역에서 준설 및

준설토의 처분에 의한 홍합을 이용한 오염물질 축적

실험 결과를 통해 오염준설토를 연안 투기장에 처분

할 경우 주변 해역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실시되

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준설토 투기에 따른 주변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상에는 투기장 주

변해역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준설토의 투기장 투기시 투기장 주변해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영향 예측, 사후모니터링이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요약

준설행위에 따른 연안준설토의 활용 및 처분에 관

련된 현 체계 및 법적 기준의 고찰을 통해서 문제점

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하는 행위는 향후 부

지로서 활용 될 뿐만 아니라 부지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감안해볼 때 오염준설

토의 처분이 아닌 매립재로서의 활용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준설토의 활용 및 처분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과 토양환경기준 등의 두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하나의

기준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기준항목, 기준농도,

실험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연안준설토에 대

해서는 유효활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준설토의 활용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수저

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

으므로 매립재와 같은 공학적인 활용은 다소 완화된

하나의 기준이 추가된 두가지 기준 체제로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준설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시 준설토의

처리와 관련하여 투기장에 투기할 경우 투기장 주변

해역에 대한 현황, 영향예측, 저감대책, 사후모니터

링에 대한 중점 평가가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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